
 금리인하요구권 안내

 ☞ 금리인하 요구권이란?

  -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시 합리

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

※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(금리인하 요구)

 ☞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대출

  -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

  - 금리인하 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

  
별도 협약 등에 의해 결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

  - 금리인하 요구 대상인 대출

  
(기업)신용대출, (기업)담보대출

※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

 ☞ 금리인하 요구 요건

  

∎기업대출

재무상태 개선 •이익 증가,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

신용도 상승
•회사채(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)등급상승,추가담보 제공,특허권을
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
기 타
•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
•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(우수고객 선정 등 자체운영 항목 기재)

 ☞ 신청방법

     당사로 유선 신청(☎ 02-6958-7055)

※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8에 따라,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

내 결과 통지(단,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제출된 날까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)

 ☞ 유의사항 

  -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

  -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,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


